
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5서식] <개정 2019. 3. 26.>

건설사업관리관련인력보유현황표
  ▣ 총 인력보유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명)
   직종
합계

특 급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기능인력 건축사 변호사 공인
회계사

감정
평가사소 계 토 목 건 축 기 계 기 타 소 계 토 목 건 축 기 계 기 타 기능장

  ▣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 참여인력현황
일
련
번
호

성 명
(주민등록번호) 입사일 직 위

자격내용 건설사업관리 주요경력 유사경력

자격종목
(기술등급)

자격등록
번호

(취득일)
발주자명 사업명 계약금액

(백만원) 수행업무 수행기간 경력분야 참여일수

   기재요령
 1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인 및 고급기술인 중 기술자격자는 자격종목을 기재하며, 학력자

ㆍ경력자의 경우는 자격종목란에 해당 직무분야 학력자ㆍ경력자로 기재합니다.
 2.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의 경우 기술등급란에 특급 또는 고급이라고 기재합니다.

297mm×210mm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


